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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 안
2361 남궁역 의원 (국민의힘, 동대문3)

번 호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위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｢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레안｣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도시공원, 하천변 등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용시 보행로

오염, 강우시 미끄러움, 이물질에 의한 상해, 동절기 유지관리 등에 대한

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맨발 걷기 지원계획의 수립․시행시 맨발 보행로

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,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

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4조제2항3항)하였으며, 지원사업시

유지․보수,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

규정(안 제5조제3호,제4호)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
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
